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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산업입지 수급관리방안

- 물량확보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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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및 목적

2. 충남 산업단지 현황

3. 충남 산업입지 수급계획

4. 충남 산업입지 수급관리 방안

5. 요약 및 시사점

○ 시·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정계획에 포함

된 산업시설용지 면적과 개발 중이거나 미분양 된 산업시설용지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연평균 수요면적 대비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립하여야 함

○ 그러나 충남은 지속적인 산업단지 개발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총면적이 

연평균 수요면적 대비 10배를 초과하고 있어, 신규산업단지 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는 충남

도 차원의 산업입지 수급관리방안에 대한 검토하였으며, 5가지 

전략을 제시

  전략1: 신규물량 확보전략

  -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정계획을 통해 신규물량 확보

  전략2: 배정물량 회피전략

  - 배정물량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산단을 개발

  전략3: 기존물량 전환전략

  - 미분양 등 배정물량에 영향을 미치는 물량을 빠르게 소진시켜 

추가물량을 확보

  전략4: 추가물량 확보전략

  - 현재의 산업여건변화, 개별입지의 계획입지유도 등 정책결과를 

반영하여 국토부에 추가물량 요청

  전략5: 기존물량 배분전략

  - 기존 물량을 시군에 적절히 배분하여, 시군간 산단의 균형

발전 도모

2022. 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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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및 목적0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르면 시·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수립

하는 경우에는 지정계획에 포함된 산업시설용지 면적과 개발 중이거나 미분양 

된 산업시설용지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하 총면적이라 한다)이 연평균 수요면적 

대비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립하여야 함

<표 1>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9조의2(연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 수립 등)   ① 지정권자(국토교통부장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산업입지법」제7조, 제7조의2,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단지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해당 지역내 입지수요 및 주변 산단 분양현황, 
사업시행자의 사업수행능력 등을 검토한 후 시·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마련하여 국토교
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전에 협의를 위한 별도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른 시·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정계획에 
포함된 산업시설용지 면적과 개발중이거나 미분양된 산업시설용지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하 
총면적이라 한다)이 연평균 수요면적 대비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총면적이 연평균 수요면적 대비 10배를 초과하는 시·도의 경우에는 연평균 수요
면적의 범위 내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 그러나 충남의 경우 지속적인 산업단지 개발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총면적이 연평

균 수요면적 대비 10배를 초과하고 있어, 신규산업단지 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충남도가 신규산업단지를 지정함에 있어 사전에 대비해야 

하는 것과 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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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산업단지 현황02

<표 2> 지역별현황<산업시설용지분양현황>
(단위:㎡,％)

구분 유형 단지수

산업시설용지

개발면적에 대한 분양현황

분양공고면적 분양 미분양 미분양율

충남

계 162 61,147,298 57,475,002 3,672,296 6.0 

국가 4 12,338,345 10,315,617 2,022,728 16.4 

일반 62 37,458,390 36,411,068 1,047,322 2.8 

도시첨단 3 684,991 250,886 434,105 63.4 

농공 93 10,665,572 10,497,431 168,141 1.6 

천안시

계 20 5,658,373 5,613,715 44,658 0.8 

국가 - - - - -

일반 15 5,107,836 5,063,178 44,658 0.9 

도시첨단 1 0 0 0 -

농공 4 550,537 550,537 0 0.0 

공주시

계 18 2,206,515 2,063,015 143,500 6.5 

국가 - - - - -

일반 6 791,438 656,209 135,229 17.1 

도시첨단 - - - - -

농공 12 1,415,077 1,406,806 8,271 0.6 

보령시

계 12 5,571,303 5,155,757 415,546 7.5 

국가 1 2,449,577 2,449,577 0 0.0 

일반 3 2,312,340 1,896,794 415,546 18.0 

도시첨단 - - - - -

농공 8 809,386 809,386 0 0.0 

아산시

계 22 8,356,686 8,324,508 32,178 0.4 

국가 - - - - -

일반 13 7,494,385 7,462,207 32,178 0.4 

도시첨단 - - - - -

농공 9 862,301 862,301 0 0.0 

서산시

계 15 9,309,225 9,301,079 8,146 0.1 

국가 1 390,675 390,675 0 0.0 

일반 10 7,943,396 7,935,250 8,146 0.1 

도시첨단 - - - - -

농공 4 975,154 975,154 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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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형 단지수

산업시설용지

개발면적에 대한 분양현황

분양공고면적 분양 미분양 미분양율

논산시

계 13 1,862,851 1,717,076 145,775 7.8 

국가 - - - - -

일반 3 1,029,737 932,237 97,500 9.5 

도시첨단 - - - - -

농공 10 833,114 784,839 48,275 5.8 

계룡시

계 2 279,351 235,365 43,986 15.7 

국가 - - - - -

일반 1 155,993 155,993 0 0.0 

도시첨단 - - - - -

농공 1 123,358 79,372 43,986 35.7 

당진시

계 13 18,772,203 16,654,870 2,117,333 11.3 

국가 1 8,917,227 7,066,874 1,850,353 20.8 

일반 5 9,120,641 8,853,661 266,980 2.9 

도시첨단 - - - - -

농공 7 734,335 734,335 0 0.0 

금산군

계 5 1,217,977 1,201,681 16,296 1.3 

국가 - - - - -

일반 1 717,884 717,884 0 0.0 

도시첨단 - - - - -

농공 4 500,093 483,797 16,296 3.3 

부여군

계 6 657,584 657,584 0 0.0 

국가 - - - - -

일반 - - - - -

도시첨단 - - - - -

농공 6 657,584 657,584 0 0.0 

서천군

계 5 1,313,837 1,090,149 223,688 17.0 

국가 1 580,866 408,491 172,375 29.7 

일반 - - - - -

도시첨단 - - - - -

농공 4 732,971 681,658 51,313 7.0 

청양군

계 7 717,464 717,464 0 0.0 

국가 - - - - -

일반 - - - - -

도시첨단 - - - - -

농공 7 717,464 717,464 0 0.0 

홍성군

계 10 2,074,393 1,604,345 470,048 22.7 

국가 - - - - -

일반 1 772,386 736,443 35,943 4.7 

도시첨단 1 653,593 219,488 434,105 66.4 

농공 8 648,414 648,414 0 0.0 

예산군

계 12 3,038,286 3,027,144 11,142 0.4 

국가 - - - - -

일반 4 2,012,354 2,001,212 11,142 0.6 

도시첨단 - - - - -

농공 8 1,025,932 1,025,932 0 0.0 

태안군

계 2 111,250 111,250 0 0.0 

국가 - - - - -

일반 - - - - -

도시첨단 1 31,398 31,398 0 0.0 

농공 1 79,852 79,852 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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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에는 2021년 12월 말 현재 162개의 산업단지가 있으며 분양공고면적은

61,147,298㎡, 분양면적은 57,475,002㎡, 미분양면적은 3,672,296㎡이며 미분

양율은 6% 정도임

    - 국가산단 4개, 일반산단 62개, 도시첨단 3개, 농공단지 93개로 충남은 농공단지의 

비율이 가장 높음

● 충남 산업단지의 미분양률은 6%정도이지만 미분양 물량은 산단지정계획 수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함

    - 충남은 국가산단과 도치첨단 산업단지의 미분양률이 각각 16.4%, 63.4%로 높고 

특히 국가산단의 미분양면적은 2,022,728㎡로 일반산단, 농공단지, 도시첨단 

산단의 미분양면적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분양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

● 미분양률을 시군별로 살펴보면 홍성군의 미분양률이 22.7%로 가장 높고, 서천 

17.0%, 계룡 15.7%, 당진 11.3%순으로 나타남

    - 서천군과 당진시의 경우 국가산단(장항생태국가산단, 석문국가산단)의 미분양

률이 높아 전체 미분양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림 1] 시군별 미분양률

    자료: 산업입지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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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산업입지 수급계획 03

● 충청남도 산업입지 수급계획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2008년 수립되어 2012년도 수정계획(‘12～’20)을 수립하였고, 

● 2016년도에는 국토교통부의『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지침』이 변경 시행됨에 

따라 변경지침 및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2016년~2030년까지 산업입지 

수급계획을 재수립하였음

1. 충남 계획입지 수급계획 

<표 3> 분석모형별 계획입지 수요추정 결과>

 (단위: k㎡)

     자료: 충청남도 산업입지 수급계획(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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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2025년까지 계획입지와 개별입지를 합한 충청남도 산업용지 총수요 

면적은 38.42㎢가 될 것으로 추정

● 총수요 면적 중 계획입지 순수요면적은 원단위 방법에 의해 추정하였으며, 기준성장 

최소치, 기준성장, 기준성장 최대치의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

    - 계획입지면적 : 2025년까지 14.16㎢(기준성장 최소), 20.13㎢(기준성장), 26.09㎢

(기준성장 최대)

 

구분

계획입지 
공급면적

[2016~2025
]
(S)

=
순수요
면적
(A)

+
선공급 
면적
(B)

+

재개발
재정비 
면적
(C)

-

미분양 
미개발 
면적
(D)

-
휴‧폐업
면적
(E)

최소 (5,320천㎡) (14,160천㎡) (4,250천㎡) (13,090천㎡)

기준 (13,080천㎡) (20,130천㎡) (6,040천㎡) (13,090천㎡)

최대 (20,830천㎡) (26,090천㎡) (7,830천㎡) (13,090천㎡)

<표 4> 2016~2015년 계획입지 수요면적

2. 시군별 배분계획

<표 4> 2016~2015년 시군별 계획입지 순수요 면적

(단위:k㎡, %)

시군 계획입지 수요면적 비중

천안 1.79 8.9

공주 0.92 4.6

보령 1.76 8.7

아산 2.58 12.8

서산 3.38 16.8

논산 0.63 3.1

계룡 0.09 0.4

당진 5.88 29.2

금산 0.40 2.0

부여 0.20 1.0

서천 0.67 3.3

청양 0.22 1.1

홍성 0.66 3.3

예산 0.93 4.6

태안 0.03 0.1

계 20.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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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별 물량은 시군별 성장률을 감안하여 배분하였으며 당진시가 29.2%로 

가장 높았고, 서산(16.8%), 아산(12.8%) 순이었음

● 그러나 최종 시군별 수요는 남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일부 수정되었음

3. 국토부 연평균 수요면적 고시

● 국토부 협의에 따라 기준성장 시나리오1)가 충남 계획입지 순수요면적으로 최종 

선정되어 충남의 연평균 수요면적은 2,013천㎡로 고시되었음

    - 충남도 차원에서 기준성장 최대치인 2,609천㎡를 주장하였으나 당시 서천군의 

장항생태국가산업단지와 당진시의 석문국가산업단지의 미분양률이 높아 받아

들여지지 않았음

<표 5> 7개 시․도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연평균 수요면적 변경 고시>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제1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등 7개 시․도 산업단
지의 산업시설용지 연평균 수요면적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연평균 수요면적>

시․도 인천 대구 울산 경기 충남 강원 전남

면적

(천㎡)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272 411 454 668 1,104 203 2,100 1,290 1,916 2,013 735 459 1,140 2,201

2017년 12월

국토교통부장관

1) 지난 5년간 산업용지 연평균 증가면적(총 면적 3,796천㎡, 계획입지면적 2,338천㎡) 및 대규모의 미분양‧
미개발면적을 고려할 때 최소값이나 최대값이 아닌 기준값을 고시수요로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 (최소값 적용시에는 계획입지의 과소공급, 최대값 적용시에는 산업입지의 과잉공급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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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충남 산업입지 수급현황

● 충남 북부권의 경우 산단 개발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지정물량에 

묶여 더 이상의 산단개발이 불가능한 사항

<표 6>충청남도 산업입지 수급현황

(단위: 천㎡)

연간
수요
면적
(a)

개발 중 및 미분양 면적
2021
승인
(c)

2022
지정계획

개발중 미분양
소계
(b)

국토부
반영
(d)

충남도
반영
(e)

2,013 6,057 4,425 10,482 609 7,884 869

자료: 충남도청 내부자료

● 2021년 기(旣)승인된 면적은 609천㎡

● 2022년 국토부 반영 면적은 7,884천㎡, 충남도 반영 면적은 869㎡로 지정계획 

면적의 총합은 8,753천㎡

● 또한 2022년 1분기 기준 개발 중인 산업단지 면적은 6,057천㎡이고, 미분양 

면적은 4,425천㎡로 개발 중이거나 미분양 면적의 합은 총 10,482천㎡

● 따라서 충남도 기旣승인면적과 지정계획면적, 개발 중이거나 미분양된 면적의 

총합은 19,235천㎡로 연간 수요면적의 9.6배에 달해 2022년 1분기 지정가능 

면적은 286천㎡에 불과

  -  286천㎡로는 적정규모의 일반산단을 지정하기 어려우며, 소규모 농공단지만 

일부 지정이 가능

<표 6>충청남도 산업입지 지정가능면적 계산

(단위: 천㎡)

기반영 면적
지정계획 

면적

개발 중 및 

미분양 면적
총면적

연간수요면적

×10
지정가능면적

(A) (B) (C) (D=A+B+C) E E-D

609 8,753 10,482 19,235 20,130 286

● 다만 기업유치로 인해 미분양 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지정가능면적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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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산업입지 수급관리 방안04

1.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정계획을 통한 신규물량확보

▮ 도단위 수급계획 수정계획 수립

● 현재의 10년 단위 수급계획으로는 급변하는 산업구조변화를 빠르게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5년이 지난 시점에 시도차원의 수정계획 수립필요

<표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산업입지수급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산
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종합계획 및 수도권정비계획 등 관
련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4., 2008. 2. 29., 2011. 11. 16., 2013. 3. 23.>

②법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의 계획기간은 10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
우 산업입지의 수요추세와 공급실적을 분석하여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01. 6. 
30., 2007. 10. 4., 2011. 11. 16.>

③법 제5조의2제6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
다. <개정 2007. 10. 4., 2009. 11. 10., 2010. 3. 26., 2011. 11. 16.>

1. 산업단지지정계획에 관한 사항
2. 산업용지 수요에 관한 사항
3. 법 제39조의2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계획(이하 “재생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4. 기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실시한 산업용지 수요조사 또는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송부받
은 산업용지 수요조사의 결과가 있는 때에는 해당 수요조사 결과를 산업입지수급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1. 10., 2011. 11. 16.,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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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

2-5-1. 산업입지 수급계획의 계획기간은 10년으로 하되, 국토종합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
의 목표 연도와 단계별 개발방안 등을 감안하여 목표 연도의 끝자리는 0년또는 5년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2-5-2. 시·도지사는 5년마다 수급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고, 여건변화
로 인하여 내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감
현황, 사유 등을 첨부하여 수정된 수급계획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2016~2025) 이후 제5차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은 

2023년 이후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되나, 국토교통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에서 최근 5년간의 면적 증가 

추이를 판단하여 수급계획 재검토 및 연간 수요면적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 시군단위 수급계획 수립 및 도 수급계획에 반영요구

● 도(충남)단위에서 수립하는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도전체 물량을 중심으로 수립되기 

때문에 도단위의 수급계획에서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시군의 모든 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시군단위의 별도 산업입지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시군의 시기적 

특성을 도에 적극 건의하여 시군물량을 확보해야 함

  - 시군별 수급계획은 도에서 추진하기 보단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시군별 수급계획 수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도차원에서 권역별 수급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해야 함

▮ 시군단위 수급계획 시간 로드맵

● 시군단위 수급계획은 물량확보에 어려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도 

수급계획의 전년도와 도 수급계획 수정계획의 전년도에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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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시군단위 수급계획 시간 로드맵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충남 수급계획 

수립(제4차)

충남 수급계획수정

계획 수립(제4차)

시군 수급계획 

수립

시군 수급계획 

수립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도단위 수급계획 

수립(제5차)

충남 수급계획수정

계획 수립(제5차)

시군 수급계획 

수립

시군 수급계획 

수립

2. 수급계획상의 지정물량 회피전략 추진

▮ 실수요자 방식의 산단개발 추진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실수요자 방식의 개발은 산업단지지정계획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배정물량(지정가능면적)과 상관없이 추진할 수 있음

<표 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산업단지 지정의 제한)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지정된 산업단지의 면적 또는 미
분양 비율이 산업단지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0.>

1.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의 입주 수요가 확인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의 산정방식은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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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9조의2(연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 수립 등)   ① 지정권자(국토교통부장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산업입지법」제7조, 제7조의2,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단지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해당 지역내 입지수요 및 주변 산단 분양현황, 
사업시행자의 사업수행능력 등을 검토한 후 시·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마련하여 국토교
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전에 협의를 위한 별도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른 시·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정계획에 
포함된 산업시설용지 면적과 개발중이거나 미분양된 산업시설용지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하 
총면적이라 한다)이 연평균 수요면적 대비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총면적이 연평균 수요면적 대비 10배를 초과하는 시·도의 경우에는 연평균 수요
면적의 범위 내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면적이 연평균 수요면적 대비 10배를 초과하더라도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받아 지정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가 산업시설용지 전체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을 위한 지역·지구·구역 등을 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개발계획에 산업단지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을 
요청하는 경우 

▮ 이전기업전용단지 특례 활용

● 시도지사가 이전기업전용단지를 조성하려는 경우는 제5조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요건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8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지정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충남은 수도권이전기업의 수요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전기업전용단지를 

조성하고 특례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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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6(이전기업전용단지의 특례) ① 시ㆍ도지사는 이전기업전용단지를 지정하기 위하여 
농지 또는 산지 전용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전기업이 원활히 입지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1.>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과정에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심
의회의 조정 결과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2. 6. 1.>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기업전용단지의 원활한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제28조
에 따른 비용 및 제29조에 따른 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이전기업전용단지를 지정할 때 국유지ㆍ공유지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청은 적극 협조하여
야 한다.

⑤ 국가는 이전기업이 산업시설용지의 영구임대를 원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임대전용
산업단지로 지정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기업전용단지에 입주하려는 자에 대하여 토지 또는 건물 
등의 분양가나 임대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⑦ 제11조에 따라 민간기업 등이 이전기업전용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할 때 함께 요청할 수 있다.

⑧ 이전기업전용단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요건 및 기준에 관
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8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지정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
니할 수 있다.

⑨ 이전기업전용단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제7조제1항 및 제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
도지사가 지정한다.

3. 분양률 제고와 지정해제를 통한 물량확보전략 추진

▮ 분양률 제고를 통한 물량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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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양 면적은 수요관리면적에 포함되기 때문에 미분양이 줄어든다면 줄어든 

만큼 배정물량을 확보할 수 있음

  - 미분양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차별화된 마케팅 방안을 마련하고, 도와 시군이 

분양유치 TF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미분양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함

① 사전청약 추진

● 민관합동 기업유치 지원단 및 분양대행업체 위탁 등을 통해 준공 전 분양완료 

될 수 있도록 사전 청약을 추진해야 함

② 기업투자 유인책 마련

● 산단 내 기업관련 지원센터, 지식산업센터 등 유치

  - 아산시의 염치 일반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힐링스파 

기반 재활 헬스케어 지원센터2)”가 건립 예정으로(‘21.8 착공, ‘22.6 준공) 

관련 기업의 투자가 예상

● 규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등 기업의 니즈(needs) 반영

③ 차별화된 재정적 인센티브 마련

● 신규 및 이전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적 인센티브 최대한 지원

  - 설비·입지보조금 제도 외 시도별 별도의 재원을 통한 기업지원책 마련

▮ 미개발 산단의 지정 해제

●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개발전망이 없게 된 경우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음

● 또한 개발이 완료된 산업단지가 도시지역으로 관리하여도 토지이용계획상 

문제가 없는 경우와 준공(부분 준공을 포함한다)된 지 20년 이상 된 산업단지로서 

주변상황과 산업 여건이 변화되어 산업단지 기능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산업단지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음

2) 재활헬스케어 연계협력 네트워크 구축, 프러그램 개발·운영 및 기술지도, 기업지원 운영, 수출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지원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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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① 산업단지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
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다
음 날 그 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단지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1.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개발전망이 없게 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가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 방식을 통하여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려고 하였으나 응찰자 또
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나.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토지를 확보(토지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해당 토지의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을 말한다)하지 못한 경우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개발이 완료된 산업단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이 수립된 지역이 아닌 경우로서 도시지역으로 관리하여
도 토지이용계획상 문제가 없는 경우
나. 준공(부분 준공을 포함한다)된 지 20년 이상 된 산업단지로서 주변상황과 산업 여건이 
변화되어 재생사업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
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통하여도 산업단지 기능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③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를 해제하려는 경우(국방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제에 관한 내용을 공고하여 주민 및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 등의 의견청취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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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산업단지지정의 해제)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1996. 6. 29., 2007. 10. 4., 2011. 11. 16.>

1. 국가산업단지 : 5년
2.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 3년
3. 농공단지 : 2년

② 법 제13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과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7. 6. 20.>

1. 3년 이내: 해당 산업단지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상
2. 5년 이내: 해당 산업단지 지정면적의 100분의 50 이상

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산업 여건 등이 변하여 
산업시설용지의 수요부족이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산업단지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6. 20.>

④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해제사유ㆍ내역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
여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29., 2003. 1. 14., 2005. 3. 25., 2014. 7. 14., 2017. 6. 20.>

4. 충남의 산업여건변화 및 정책효과 반영 건의

▮ 산업여건변화에 따른 기준성장 최대치 수요면적 건의

● 충남은 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2016년~2025년)을 수립할 때 국토부에 

기준성장 최소치, 기준성장, 기준성장 최대치의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였고, 

충남의 성장잠재력을 감안하여 기준성장 최대치를 주장하였으나, 기준성장 

기준 20.13㎢의 물량을 배정받았음

    - 계획입지면적 : 2025년까지 14.16㎢(기준성장 최소), 20.13㎢(기준성장), 26.09㎢

(기준성장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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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변화된 산업여건을 반영하여 처음 주장했던 기준성장 최대치인 26.09㎢로 

계획입지 수요면적의 확대를 주장할 필요성이 있음 

<표 11> 계획입지 수요면적 변경(안)_기준성장 최대치 반영

당초 변경

20.13㎢
26.09㎢

(기준성장 최대치 반영)

▮ 개별입지 → 계획입지로 유도한 면적만큼 수요면적확보 건의

● 충남은 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2016년~2025년)을 수립할 때 개별입지 

기업을 계획입지로 전환하기 위한 별도의 전략을 수립하였고, 이를 통해 

개별입지 기업을 산업단지로 유도하고 있음 

  - 4차 수급계획 당시 충남은 개별입지 수요 중 3.84k㎡를 계획입지로 유도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이를 수요면적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 2021년 12월 현재 충남의 전체 미분양률은 6%이지만 부여, 청양 등 일부시군의 

미분양률은 매우 낮기 때문에, 이들 시군은 상당부분 개별입지 수요를 

계획입지로 유도한 것으로 여겨짐 

● 따라서 신규물량이 확보된다면 미분양이 없는 일부시군을 대상으로 배분을 

추진해야 함

  - 2021년 12월 현재 아산시(0.4%), 서산시(0.1%), 부여군(0.0%), 청양군(0.0%), 

예산군(0.4%), 태안군(0.0%)의 경우 미분양률이 매우 낮은데, 이들 시군에게 

신규물량 배분필요

<표 11> 계획입지 수요면적 변경(안)_계획입지 유도면적3) 반영

당초 변경

20.13㎢
20.13㎢+3.84㎢

(계획입지 유도면적 반영)

3) 계획입지 유도면적은 개별입지에서 계획입지로 유도한 면적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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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군별 적정 물량배분안 마련

▮ 도 산업육성 방향 및 산업클러스터 계획과의 연관성 감안

● 전반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량부족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시군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시군에게 물량을 배분함에 있어 도 산업육성방향 및 산업클러스터 계획과 

연관성이 높은 산단을 위주로 지정에 우선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음

<표 12> 충남의 5대 벨트 및 10개 클러스터

5대 벨트 10개(4+6) 클러스터 (주력4+미래 육성 산업6)

원자재 및 소재 

융합벨트(A)

석유화학

(석유정제 및 화학소재) 
철강, 금속소재

자동차(항공)+전기 

전자 융합벨트(B)

차세대 디스플레이

및 첨단 ICT

미래 자동차, 항공MRO 및 

기계부품+이차전지

서해안 신재생 

에너지 벨트(C)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수소)
수산 식품+해양 헬스 케어

바이오+식품+문화

산업 융합벨트(D)
동물식의약 및 사료

전통+기능성 식품

(식물공장, 인삼, 약초) 
문화 ICT

국방과학산업 

벨트(E)
국방산업+헬스케어(라이프케어)

[그림 2] 충남의 5대 벨트 및 10개 클러스터 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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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별 균형발전을 위한 배분 필요

● 대부분의 개발수요가 천안, 아산 등 북부권에 몰려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남부권 배분물량에 대한 고민이 필요

● 제4차 충남 산업입지 수급계획에서 권역별, 시군별 물량을 별도로 산정하였지만, 

권역별 산업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재조정이 필요  

  - 북 부 권: 천안, 아산, 서산, 단진

  - 서해안권: 보령, 서천, 태안

  - 내 륙 권: 공주, 계룡, 청양, 홍성, 예산

  - 금 강 원: 논산, 금산, 부여

<표 13> 권역별 배분물량

(단위: 천㎡）

북부권 서해안권 내륙권 금강권 계

1,306 280 303 12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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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결론05

● 시·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정계획에 포함된 산업시설

용지 면적과 개발 중이거나 미분양 된 산업시설용지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연

평균 수요면적 대비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립하여야 함

● 그러나 충남은 지속적인 산업단지 개발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총면적이 연평균 수요

면적 대비 10배를 초과하고 있어, 신규산업단지 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는 충남도 차원의 산업

입지 수급관리방안에 대한 검토하였으며, 5가지 전략을 제시하였음

  전략1: 신규물량 확보전략

  -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정계획을 통해 신규물량 요청

  전략2: 배정물량 회피전략

  - 배정물량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산단을 개발

  전략3: 기존물량 전환전략

  - 미분양 등 배정물량에 영향을 미치는 물량을 빠르게 소진시켜 추가물량을 확보

  전략4: 추가물량 확보전략

  - 현재의 산업여건변화, 계획입지유도 등 정책결과를 반영하여 국토부에 추가물량 

요청

  전략5: 기존물량 배분전략

  - 기존 물량을 시군에 적절히 배분하여, 시군간 산단의 균형발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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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산업입지 수급관리방안 요약

전략 내용 비고


신규물량

확보전략

❍ 도단위 수급계획 수정계획 수립 

 - 현재의 10년 단위 수급계획으로는 산업구조

변화를 빠르게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5

년이 지난 시점에 수정계획 수립

❍ 시군단위 수급계획 수립 

 - 수급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시군을 대상

으로 시군단위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도 수급

계획에 우선 반영

수정계획수립 후 국토부에 

연평균 수요 확대의 

필요성을 어필


배정물량

회피전략

❍ 실수요자 방식의 산단개발 추진

 - 실수요자 방식의 경우 배정물량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물량이 부족한 시군의 경우 

실수요자 방식을 적극 도입

❍ 이전기업전용단지 특례 활용

 - 이전기업전용단지의 경우도 배정물량에 반영

되지 않기 때문에  천안, 아산 등 수도권이전 

수요가 있는 시군의 경우 산단계획시 이전

기업전용단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배정 물량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산단개발


기존물량

전환전략

❍ 분양률 제고를 통한 물량확보

  -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통해 미분양을 빠르게 

소진시켜 소진된 미분양물량을 확보

❍ 미개발 산업단지 지정해제를 통한 물량확보

  - 가장 빠른 방법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산단을 대상으로 빠르게 지정해제를 추진

하고, 해제된 만큼의 물량을 확보

투자유치를 통한 

분양률제고, 지정해제를 

통해 물량을 확보


추가물량 

확보전략

❍ 기준성장 최대치 건의

  - 충남의 산업성장 잠재력을 반영하여 제4차 

충남 산업입지 수급계획 때 충남이 제안

했던 기준성장 최대치를 건의 

❍ 개별입지 유도면적 포함건의

  - 개별입지기업을 산단으로 유도한 경우 그 

물량만큼 신규물량을 요청

충남의 경제상황,

계획입지 유도노력 등을 

국토부에 어필하여 물량을 

확보


기존물량

배분전략

❍ 도 산업클러스터계획과의 연관성

  - 도의 산업클러스터계획 및 도 미래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산단에 대한 우선권 부여 

❍ 시·군 균형발전 고려

  - 서·남부권에 대한 고려를 통해 산단의 균형

발전 도모

시군간 올바른 배분을 

통해 물량배분의 효율을 

극대화


